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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반상진입니다. 

먼저, 교육부와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이 오늘 고등교육정책포럼을 공동

으로 개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급격한 사회적, 기술 환경적 

변화로 인해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혁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AI(인공지능), BT(생명공학), 로봇, 3D 등의 기술 발전과 초연결 및 

자동화 등의 환경적 변화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고등

교육 인재 양성에 있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오늘 포럼을 통하여 이루어지리라 기대됩니다. 

특히 오늘 포럼에서 다루어질 고등교육 재정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을 

높이고 공고한 대학발전을 위해 현 실태 검토와 대응방안 제시가 시급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오늘 포럼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발제를 맡아주신 김병주 교수님, 서영인 실장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하봉운 교수님, 나원희 박사님, 남수경 교수님, 김훈호 

교수님, 그리고 이와 같은 자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고등교육실 

연구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포럼이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우리 대학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27.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반상진



         축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설세훈입니다. 

먼저, 오늘 제1차 고등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가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포럼을 준비하느라 고생해 주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님,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대학은 우리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의 원천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해 왔고, 

그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대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직면한 인구 

감소, 급격한 기술 발달과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 대학들이 많은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의 현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대학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정부의 투자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고, 대학이 교육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대학의 



구성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포럼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대학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1. 1. 27.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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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 현황과 과제 토론문

하봉운(경기대학교)

Ⅰ. 서론

그동안 고등교육 재정은 수익자 부담 기본원칙에 따라 등록금과 같은 민간 지원 비율

이 월등히 높았고 정부 지원이 활발하지 않았으나,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

개혁안 이후 대학평가 기반 차등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정부는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특성화 및 다양화 등의 정책목표 

설정, 대학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제도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을 지원하는 다양한 

국고지원사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1).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라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진행되었

고 대학구조개혁(정원 감축)과 연계되어 선별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선별적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행을 위해 크게 국립대학 연합체제 구축(국립대학 간 통합 지원 사업)과 사

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또는 통·폐합을 유도하였으며, 이 밖에도 지역균형 성장 기조

에 맞추어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특성화하기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을 중심

으로 한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총

량의 목표(GDP 대비 1%)를 설정하고, 고등교육을 산업 현장 중점에 맞추기 위해 개혁

하고, 산업-교육 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고등교

육 생태계를 변화하는 데 재정지원 정책의 초점을 두어 사회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한 대학 구조개혁(정원 감축) 실시를 시행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정책을 도입

하여 대학 자체 지원(교내‧외 장학금, 등록금 인하)과 병행하여 지속·실시함으로써 대학

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국가장학

금의 소득별 차등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상환유예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게도 고등

교육의 접근 기회와 형평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고등교육재정의 현황,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Ⅲ. 고등교육재정의 문제와 Ⅳ.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논의를 더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공과대학 육성 지원사업(1994-1998), 대학원 육성사업(1995-1999), 국제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1997-2001),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1999-2001) 등의 특수목적 선별지원사업이 확대되고 다양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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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문제점

1. 여전히 낮은 정부 부담 공교육비 지원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정책 시행 등 다양한 정책

과 지속적인 지원을 시행하여 대학 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 

실제로 민간 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 경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OECD 국제 수준과 비

교할 경우 여전히 높은 민간 부담률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0,486, 정부 부담 1인당 공교육비는 

$3,985로 OECD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평균 $15,556의 67.4%, 정부 부담 1인당 공

교육비 $10,267의 38.8%에 불과하고, 국민 1인당 GDP 대비에서도 OECD 국가 평균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정부부담, 민간부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부 부담, 민간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중 역시 한국은 정부와 민간이 38:62였지만 OECD 국가 평균은 정부와 민간

이 각각 66:32로 나타났다. 즉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 

중 정부부담 0.7%, 민간부담은 1.1%로 같은 해 OECD 평균 정부부담 0.9%, 민간부담 

0.5%대비하여 OECD 평균보다 정부부담 비율은 0.2% 낮고, 민간부담은 0.6% 높은 수

준으로, 이를 통해 허약한 고등교육 투자 구조의 주요 원인은 낮은 정부부담, 높은 민간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국가경제규모, 연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발표
연도

기준
연도 구분

국가 
총 GDP
(Billion 
US $)

국민1인당 
GDP

(US $)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정부 부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GDP 대비 고등교육
비 구성

금액
(US $)

1인당 
GDP

대비 비율

금액
(US $)

1인당 
GDP

대비 비율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2014 2011
OECD 
평균 1,303 36,676 13,958 38.1 9,221 25.1 1.1 0.5 1.6

한국 1,559 31,228 9,927 31.8 3,076 9.9 0.7 1.9 2.6

2015 2012
OECD 
평균 1,346 37,654 15,028 39.9 9,223 24.5 1.2 0.4 1.5

한국 1,611 32,097 9,866 30.7 3,308 10.3 0.8 1.5 2.3

2016 2013
OECD 
평균 1,403 39,009 15,772 40.4 9,719 24.9 1.1 0.5 1.6

한국 1,645 32,616 9,323 28.6 3,684 11.3 0.9 1.3 2.3

2017 2014
OECD 
평균 1,454 40,169 16,143 40.2 11,300 28.1 1.1 0.5 1.6

한국 1,704 33,587 9,570 28.5 3,254 9.7 1.0 1.2 1.6

2018 2015
OECD 
평균 1,503 41,344 15,656 37.9 10,333 25.0 1.0 0.5 1.5

한국 1,824 35,761 10,109 28.3 3,639 10.2 0.7 1.2 1.9

2019 2016
OECD 
평균 1,552 42,452 15,556 36.6 10,267 24.2 0.9 0.5 1.5

한국 1,903 37,143 10,486 28.2 3,985 10.7 0.7 1.1 1.7

 주: 1) 국가경제규모는 당해연도 명목 PPP GDP 규모임.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GDP에 대한 미국 달러 PPP 환산액임.

자료 1) OECD(2014-2019). Educational at a Glance.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GDP(https://stats.oecd.org) 참조
2)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1# (GDP per head, US $, current prices, current P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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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대학 공교육비 총 재원 중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34위였으나,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세계 5위였다. 또한,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민간재원이 OECD 평균 민간 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중(32%)

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이는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80% 가량 차지하는 구조와 높은 

등록금 등 대학교육에 사용하는 민간 부담 비용이 여전히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등록금 동결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악화 및 재정 운용의 자율성 저해

2018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886, 사립대학(독립형)은 $8,760로서 

자료 제출 국가 중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은 8번째, 사립대학(독립형)은 4번

째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OECD, 2019).

반면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약 86%에 달하는 사립대학의 주요 수입원은 등록금이었으

나 동결 정책 이후 설립자 부담금인 법인전입금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등

록금 동결로 2010년부터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성이 급락한 것으로 분석되었고(서영인 

외, 2019) 대학 재정의 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대학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충당

하지만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축으로 대학의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3. 고등교육재정의 법적 근거 미흡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의 불안정성

고등교육재정은 그동안 정부가 확충해 온 규모에 비해 재원 확보, 지원방식 및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정지원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19년

간 고등교육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3.13%인데 전체 교육예

산 변동액에서 고등교육예산 변동액이 차지하는 총비율은 37.96%에 이르러 그동안 변

동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예산변동률이 높다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안정성보다

는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일관

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서영인 외, 2017).

향후 국제적 수준의 정부 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

등교육의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 고등교육 재정의 GDP 대비 최소 확보 비율에 대한 근

거, 법령 제‧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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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향후 과제

1.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법률 제‧개정(안)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특별법 등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 과거 수차례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안한 바 있다. 

법률의 제정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학 체제 개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략

이다. 재정 확충 근거는 OECD 국가 평균(GDP의 1.1%)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추가 

재원 규모을 추정했다. 이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2016-2020)에서 3개의 법안이 제

안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처분된 바 있다.

■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고등교육재정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안되고 있

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고등교육 재원의 비율을 OECD 국가 평균으로 확

대한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제7조 제3항(현행) 고등교육법 제7조 제7항(신설)

③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을 확대하기 위하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없음

③ 좌동
⑦(신설) 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에는 국가 재정 중 
고등교육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OECD국가 평균수
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교육예산의 확보 및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 정부 부담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하여 한시법으로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법」 제안하기도 한다. 방법은 5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과거

에 초‧중등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교원편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

회계(1990-92, 1996-2000)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를 설치(2017-19, 2020-22)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다.

2. 지역대학의 역할 강화 및 지방정부 투자 확대 방안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 지방 국립공립대학 지원법안 : 국회 제출(2020.8.18)

- 박원주 국회의원등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출했는데, 개정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진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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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문제는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와 함께 지방 쇠퇴와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 정부에서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방대학의 무상교육 실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의 등록

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16조의2 신설).”

지방대학 육성법 제16조(현행) 지방대학 육성법 제16조의2(신설)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

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

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좌동

제16조의 2(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의 등록금) 국·

공립 지방대학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와 그 밖

의 납부금(이하“등록금”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주의 :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입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대학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안에 따라 국공립 지방대학에 대한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2년 5,486억원, 2026년 5,036억원 등 5년 동안 총 

2조 6,294억원(연평균 5,259억원)으로 추계되었다.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국공립 지방대학 
등록금 지원

(안 제16조의2)
548,628 537,009 525,635 514,501 503,603 2,629,376 525,8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2022-2026

(단위: 백만원)

3. 사립대학 재원 확대 방안 :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폐지

■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 대학 등록금의 책정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과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

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고등교육법에서는 인상률 상한선에 대한 기준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등록금 징수 금액 공고 및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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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5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

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

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

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항은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

시하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1항은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

고, 제2항은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

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20).

-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산정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2011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등록금 인상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 할 수 없도록 하고, 대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금을 기준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제한이나 차등 지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

다.

- 이에 따라 대학 등록금이 최근 10년간 거의 동결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

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대학 측은 대학의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서영인 외, 2019).

<표 3> 대학 등록금 인상율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등록금 변동률 등록금 변동률 등록금 변동률 등록금 변동률 등록금 변동률 등록금 변동률

대학 5715.3 0.04 5743.4 0.54 5766.8 0.38 5791.0 0.42 5807.9 0.28 5829.5 0.40

전문
대학

4164.3 0.11 4166.9 0.01 4171.3 0.09 4173.3 0.03 4176.6 0.04 4189.9 0.35   

  주: 1) 등록금은 해당 연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을 의미함
2) 변동률은 등록금의 전년도 금액 대비 인상율을 의미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20),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Ⅶ권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p.70.

4. 한계대학 출구 전략 : 학교법인 잔여재산 귀속 특례

■ ｢사립학교법｣ 상 사립대학의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

- 원만한 자진 폐교가 요구되는 영세 사학의 자발적 퇴출을 위해서는 출연자가 경영권을 

포기할 만한 유인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된 해산 특례 조항 개정, 증여세 감

면 등이 필요하다.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법인해산에 대한 특례규정을 현

실에 맞게 개선하여 해산을 원하는 법인의 해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사학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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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시기 제한을 삭제하고,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해산인가 신청 당시 사학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를 국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유롭게 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

학교법」 제35조는 학교법인은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

고, 정관에서 정하는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 대학교육

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시키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법제도로 인하여 

해산의 경우 경영자 및 출연진은 아무런 경제적 보상이 없이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산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포기하기 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영권을 유지하며 학교법인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창수 외, 

2013).

- 법인해산에 대한 특례규정인 「사립학교법」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

례) 규정은 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생 수의 격감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중학교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2). 해산한 사학법인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사학법인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자에게 귀속시키거

나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률 제5345호, 

1997.8.22.). 2004년 두 번째로 적용시한을 연장할 때 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

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고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된 기본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연기, 2008). 이 특례 조치에 따라 34개 중‧고가 자진 폐교하였고, 이에 증여세 약 

97억 원 감면, 해산장려금 42억 원이 지급되어 소규모 사립학교의 구조조정을 촉진하

는 정책효과를 거두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2006년 12월 까지 연장되었으나 이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못하여 2007년 이후 법인이 해산을 원할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35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 잔여재산의 범위와 계산방식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학교법인이 재단법인의 일

종으로 사법상 법인이라는 점에서 사유재산3)이 분명하므로 잔여재산을 재산출연자 등 

2) 초기에는 국고(지방비) 지원 금액을 잔여재산에서 공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보조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유인책 부족으로 폐교사업에 학교법인의 호응도가 낮아서 국고보조금액 공제를 철회하고 오히려 해산 
장려금을 주어서 폐교를 촉진하였다(임연기, 2008). 

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보고 학교법인 재산의 사유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지대 판결에서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재단법인법의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자
유를 누리고, 또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구체
적으로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재산권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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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학교법인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돌려주어서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반면에 설립자 기본금 환급에 대해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비추어 부정하는 주장도 강

한 지지를 얻고 있다(안종인 외, 2017; 이수연, 2015; 임재홍, 2015). 이와 같은 조치

는 학교법인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 본질에 반하여 설

립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으로 학교경영자는 학교법인이며 누구도 학교법인과 학교에 

대해서 사적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국가(시‧도교

육청)에 귀속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는 학생들의 학습권보호, 교

직원의 고용과 복지에 관련된 권익보호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원에 초점이 주

어져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표 4>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

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소속하에 사학정비심
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
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3.14, 2019.1.15]

[본조신설 1997.8.22]

부칙 [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

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30, 2004.1.29]

<삭  제>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사학의 설립 및 운영
의 자유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향유하고, 학교법인의 자율성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학교법인의 재산권 보장의 핵심은 학교재산의 수익‧처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재산이 그 출연 목적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하는 물적인 토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
장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재산권 행사의 내용이 된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학교법인의 재산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
하여 적절한 규제를 마련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재산처리에 제한의 불가
피성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9. 4. 30. 2005헌바10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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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 현황과 과제에 관한 토론

나원희(한국재정정보원)

고등교육재정 분야 전문가이신 발표자의 원고를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재

정의 현황을 시계열 자료와 국제적인 수준에서 함께 고민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

다. 또한, 고등교육재정 문제와 함께 향후 재정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해주셔서 정책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

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토론을 위하여 발표자가 제시한 발표내용을 요약하고, 추가적

으로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발제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 환경) 4차 산업혁명, 급격한 기술변화 등으로 고등교육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고등교육의 재정여건은 등록금 인하․동결, 반값등록금 시행 등으로 심각

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고, 국제적 기준에서 평가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질적 수

준도 하락하고 있음. 더불어 고등교육 학생 인구 감소로 지역 내 위치한 대학의 재정난 심

화, 지역 경제 위축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음.

2. (고등교육재정 현황) 고등교육재정에서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음. 그

러나 고등교육의 재정지원은 학자금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 예산 대비학자금지원을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기관(대학) 예산 비율은 2013년 이후 2019년까지 평균 1.5%로 큰 

변동이 없음.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67%가 교육부에서 지원한 것임. 학생1인당 공교

육비와 학생1인당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임. 특히 학생 1인당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2016년 한국이 $3,985, OECD 평균($10,267)의 거의 1/3 수준임. 

3. (고등교육재정 문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경쟁력 약화, OECD 국가 수준보다 

낮은 정부부담 공교육비,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불안정성, 고등교육재정의 법적 근거 미흡, 

학자금대출 수혜자의 신용유의자 증가 및 가계부채 문제 악화 등 경제・사회적 문제 초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정책적 성과관리와 환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미흡 등

4.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고등교육은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사회에서 고등교

육 수요 영역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고려한 투자 필요, 고등교육재정 적정 규모 추정

을 위한 기준과 방법 마련,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률 제・개정(안) 마련, 미래 비전 

및 지향점 설정, 수도권, 지역대학의 역할 강화 및 지방정부 투자 확대 필요, 재정확보 관

련 의사결정 등 고등교육재정 정책에 대한 합리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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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p.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산은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학자금지원의 증가로 인해 대학

(기관 대상)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감소했음. 

   --> <표 Ⅱ-2> 교육부의 학자금 외(기관지원) 예산(D)은 2013년 4.44조원, 2018년 4.96조

원, 2019년 5.30조원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전체 고등교육 예산에서 실질 고등교

육기관(대학)에 지출된 비율이 감소한 것임. 

2. 7p. “경상비(기관지원)” 용어는 일반적으로 당해연도 학교운영에 사용되는 인건비를 포함

한 학교 자원에 대한 지출을 의미함. 발표자께서 정의한 ‘수입 총액에서 고정비성 경비인 

인건비,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개념의 혼란을 줄 수 있음. 참고

로 OECD에서는 경상비와 자본비로 구분하며, 경상비 중에서도 교육기관 직접지출 비용과 

학생지원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3. 8p.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대학(기관 대상) 직접지원 금액은 2011년 87.7%에서 2018년 

53.3%로 감소하였음.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액에서 대학(기관 대상)에 대한 직접지원금의 상대적 비중이 감

소한 것이며, 직접지원 금액 자체는 2011년 대비 소폭 증가

2021년과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재정 현황은?

정부는 예산안 편성 발표시 국가재정을 12대 분야로 분류하여 공개하고 있고, 국가재

정운용계획에서 12대 분야 분류체계에 따라 향후 5년간 중장기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2021년도 예산안의 교육분야를 살펴보면, 2021년 71.0조원(정부 총지

출 대비 약 12.8%)으로 2020년(72.6조원)과 비교하여 1.6조원 감소함. 이중 지방교육재

정교부금은 55.4조원(2020년 본예산)에서 53.3조원(2021년 예산안)으로 약 2.1조원 감

소함.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안에서 예산이 감소한 분야는 교육분야가 유일함. 교육

분야 중에서도 고등교육 부문은 2020년 본예산 기준 1,101억원에서 2021년 1,132억원

으로 약 30억(2.8%) 증가한 반면,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6,041억원에서 5,846억원

으로 195억원(3.2%) 감소함. 평생・직업교육은 2020년 107억원에서 110억원으로 3억

원(3.0%) 증가함.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전년대비 감소한 이유는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가장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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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Ⅰ,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20~2024년 기간 동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서도 연

평균 증가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교육분야(1.8%)로 나타났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Ⅰ,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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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도의 교육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교육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16년에는 계획한 2016~2020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4.5%, 

2017년 7.0%, 2018년 7.0%, 2019년 3.8%, 2020년 1.8%로 감소함. 경제상황을 반영

한 내국세의 감소분이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있을 뿐, 별다른 재정확보 노

력은 없어 보임.

  

        자료: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Ⅰ, 국회예산정책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1. 학자금지원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대학의 재정상황(박경호 외, 2019)은 인건비와 건설비

의 비중이 증가한 것에 비해 대부분의 학교 운영비 항목(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교육・연

구・학생지도비 등)은 감소 추세인 것이 확인됨. 특히 교육여건과 관련 있는 교육기자재 

및 시설확충비의 감소는 고등교육 재정난과 함께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열

악해짐을 입증하는 결과임. 

2, 최소한 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목표

로 설정하고 있음. 그럼 현재를 기준으로 OECD 평균(1.1%)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의 정부재정이 확보되어야 할까? 1.1%는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이 포함된 지표인데,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한 대학의 재정상황 개선을 목표로 설정한다면 1.1%의 

목표점도 새롭게 설정되어야 함. 2012년~2016년 5년간의 우리나라 고등교육예산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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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학생 재정지원이 포함된 총 고등교육예산 비율은 GDP 대비 0.70~0.82% 수준

이었으며, 학생 재정지원을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0.54~0.56% 수준이었음(나원희・
박진백, 2018). 현재 대학의 실질 고등교육예산이 0.5% 수준일 때, 얼마만큼(+@)의 재원

이 확보되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 지표가 구체적으

로 제시되어야 함. 

  

<표> 우리나라 고등교육예산 추이

(단위 : 억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고등교육예산(A)  97,045 108,391 116,646 127,666  129,406 

교육부  61,498 74,097 83,256 86,868 88,837

타부처 32,463 30,476 30,193 37,754 36,614

지자체 3,084 3,818 3,197 3,044 3,955

학자금지원사업비(B) 21,023 29,777 36,604 40,223 39,912

실질 고등교육예산(C=A-B) 76,022 78,614 80,042 87,443 89,494

 GDP(D) 13,774,567 14,294,454 14,860,793 15,641,239 16,417,860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A/D)*100

0.70% 0.76% 0.78% 0.82% 0.79%

실질 고등교육예산
(C/D)*100

0.55% 0.55% 0.54% 0.56% 0.55%

주 1) 고등교육예산과 학자금지원사업비는 공시대학 기준이며, 고등교육예산에는 간접지원사업이 제외된 금액임.
자료 :  2012~2013년 고등교육예산은 대학재정알리미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집한 자료,  2014~2016년 자료는 대

학재정알리미 사이트(http://uniarlimi.kasfo.or.kr/statistics/highEducation/localOffice)에서 2018.10.23. 시
점으로 검색결과임. GDP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임; 나원희, 박진백(2018)에서 인용

이와 더불어 고등교육 취학률이 90%를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의 국고지원금

과 학생 등록금 재원만으로는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 고등교육 재원의 다각화

를 이룬 해외선진국가 사례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대학-기업이 함께 고등교육 지

식과 기술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자발적인 기부 경향이 확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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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령인구 감소등을 고려한 
고등교육재정 대응 방안 모색

발 표 : 김병주(영남대학교) 

토론 1 : 남수경(강원대학교) 

토론 2 : 김훈호(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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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과 달리 대학교육을 위핚 재원은 학생등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립대학의 읶건비 및 경상비에 대핚 국고지원과, 국공사립대학을 위핚 
제핚적읶 국고사업비 지원이 추가됨. 

 사립대학에 따라 법읶젂입금이나 산단 등에 의핚 자체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미약함. 따라서 대학교육에서의 학생수 감소는 결국 수입의 감소를 
의미함. 

 이러핚 상황에서 대학에 입학해야 핛 학령읶구가 급감하고 있음. 
• 학령읶구라 볼 수 있는 24세 이하 읶구의 구성비는 2010년 29%에서 2020년 

25%, 2030년 21%로 하락하며, 2040년 이후에는 20%를 밑돌 것으로 젂망됨.  
• 반면 만65세 이상 노령읶구의 구성비는 2010년 12%에서 2020년 15%, 2030년 

24%로 급격히 상승하며 2040년 이후에는 33%를 상회핛 것으로 예상됨. 
 읶구구성비의 변화는 교육재정, 특히 대학재정의 확보와 욲용에 심각핚 영향을 

줌. 2009년 이후 동결 혹은 읶하된 대학 등록금으로 현재도 대학들은 돈이 없어 
아우성임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젃반을 겨우 넘는 수준임. 
더욱 핚심핚 것은 대학생당 교육비는 중등학교는 물롞 초등학교 보다도 낮다는 
것임 

 이러핚 상황에서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주된 수입원읶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니, 대학이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핚다는 당위성은 이미 국가사회는 물롞 
대학 스스로도 포기해야 핛 판임 

 과연 이러핚 상황에서 대응방앆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I. 학생수 감소시대의 대학 

4 

I. 서롞: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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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읶구 및 읶구성장률, 1960~2067년 > 

통계청(2019). 장래읶구특별추계: 2017~2067년 보도자료. 

II. 인구구조의 변화와 대학의 위기 

6 

II. 인구구조의 변화와 대학의 위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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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3] 학령읶구연령구조, 2017～2067년(중위) 

통계청(2019). 장래읶구특별추계: 2017~2067년 보도자료. 

II. 인구구조의 변화와 대학의 위기 

8 

< 연령별 읶구구성비, 1960~2067년 > 

통계청(2019). 장래읶구특별추계: 2017~2067년 보도자료. 

II. 인구구조의 변화와 대학의 위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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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병주 외

II. 인구구조의 변화와 대학의 위기 

10 

김병주 외

II. 인구구조의 변화와 대학의 위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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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대학재정 현황과 확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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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재정난의 원인과 결과 
    가. 미흡핚 국고지원 

회계 
연도 

GDP 
(조원) 

정부 
예산 
(조원) 

교육 
예산 
(억원) 

고등교육(억원) 고등교육예산 비율 
(실질고등교육예산 비율) 국가장학금 실질고등교육예산 

국립대운영비 GDP 
대비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대비 (A) (B) (C) (D) (E) E/D*100 F=D-E F/D*100 (G) G/F*100 

2007 1,043.3  201.0  312,158  34,075  2,197  (6.4) 31,878  (93.6) 19,774  (62.0) 0.3 (0.3) 1.7 (1.6) 10.9 (10.2) 

2008 1,104.5  220.0  360,435  45,487  4,982  (11.0) 40,506  (89.0) 21,150  (52.2) 0.4 (0.4) 2.1 (1.8) 12.6 (11.2) 

2009 1,151.7  248.0  390,850  47,099  8,186  (17.4) 38,913  (82.6) 22,655  (58.2) 0.4 (0.3) 1.9 (1.6) 12.1 (10.0) 

2010 1,265.3  255.3  381,158  50,809  10,627  (20.9) 40,182  (79.1) 23,090  (57.5) 0.4 (0.3) 2.0 (1.6) 13.3 (10.5) 

2011 1,332.7  264.1  417,123  50,908  8,376  (16.5) 42,532  (83.5) 23,504  (55.3) 0.4 (0.3) 1.9 (1.6) 12.2 (10.2) 

2012 1,377.5  282.7  453,273  58,833  17,935  (30.5) 40,897  (69.5) 21,715  (53.1) 0.4 (0.3) 2.1 (1.4) 13.0 (9.0) 

2013 1,429.4  298.4  494,675  73,060  27,710  (37.9) 45,350  (62.1) 23,506  (51.8) 0.5 (0.3) 2.4 (1.5) 14.8 (9.2) 

2014 1,486.1  309.7  509,676  85,350  37,858  (44.4) 47,492  (55.6) 23,429  (49.3) 0.6 (0.3) 2.8 (1.5) 16.7 (9.3) 

2015 1,564.1  322.8  513,085  109,628  41,810  (38.1) 67,819  (61.9) 38,756  (57.1) 0.7 (0.4) 3.4 (2.1) 21.4 (13.2) 

2016 1,641.8  330.7  519,220  96,721  41,490  (42.9) 55,232  (57.1) 22,331  (40.4) 0.6 (0.3) 2.9 (1.7) 18.6 (10.6) 

2017 1,730.4  339.7  569,107  98,728  41,966  (42.5) 56,761  (57.5) 23,326  (41.1) 0.6 (0.3) 2.9 (1.7) 17.3 (10.0) 

2018 1,814.4  301.4  683,737  100,365  41,984  (41.8) 58,381  (58.2) 24,533  (42.0) 0.6 (0.3) 3.3 (1.9) 14.7 (8.5) 

2019 1,900.6  332.6  750,398  106,256  42,378  (39.9) 63,878  (60.1) 31,907  (50.0) 0.6 (0.3) 3.2 (1.9) 14.2 (8.5) 

2011년 대비 
2019년 증감률 

예산 (179.9) (208.7) (505.9) (150.2) (135.8) - - - 

비중 - - 23.4%p △23.4%p △5.3%p 0.2%p 1.3%p 2.0%p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7).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연도별 예산안(총괄), 재정경제통계시스템 

<표> 교육부 소관 실질고등교육예산 규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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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재정 부족핚가? 

 대학은 갖가지 도젂적읶 상황에서도 미래사회를 선도해야 하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이러핚 도젂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재정능력은 크게 위축되고,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비정년트랙 교원 충원은 크게 증가하고, 계약직 직원이 넘쳐나고 있다.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읶건비는 10년 가까이 동결되면서 사기저하가 심각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첨단의 교육공갂은 고사하고 시설의 개보수조차 어려욲 

형편이다. 
 읷부 대학은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고자 무분별하게 외국읶 학생들을 받아들읶다. 
 업친 데 덥친 격으로 2020년 코로나19는 대학의 재정수입을 더욱 위축시켰다.  

 미래지향적 읶재 양성을 위핚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꿈도 꾸지 못핚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맞먹는 양질의 연구역량을 확보해야 핛 대학은 연명하기 바쁘다.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의 짂읷보를 위해 최귺 주요 OECD 국가의 대학짂학 

수요 및 고등젂문교육에 대핚 사회적 요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국가가 고등교육을 젂적으로 책임지고 있어서, 국가 

교육재정의 확대를 통해 이처럼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젃대 다수를 사립대학에만 의졲하면서도 고등교육 육성에 

대핚 정부의 의지는 미온적이다. 
 학생당 초중등학교보다도 훨씬 못핚 돈을 지출해야 하는 대학은 이제 핚계에 봉착해 

있다. 
• 학생당교육비(OECD평균): 초등 $9,090, 중등 $10,547, 대학 $16,327 
• 학생당교육비(대핚민국): 초등 $11,720, 중등 $13,579, 대학 $10,633 

                   자료: OECD(2020). Education at a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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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재정난의 원인과 결과 
    나. 대학등록금의 동결과 인하로 인핚 재정수입의 축소 

사립 대학의 실질등록금 수준 변화 추이 
출처: 김병주(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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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재정난의 원인과 결과 
    나. 대학등록금의 동결과 인하로 인핚 재정수입의 축소 

국·공립 대학의 실질등록금 수준 변화 추이 
출처: 김병주(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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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재정난의 원인과 결과 
    나. 대학등록금의 동결과 인하로 인핚 재정수입의 축소 

(단위: 천원) 

구분

학생 1인당 입학금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감소금액 

평균 최소 최대 
개별 대학 수준 

총계(억원) 
전체 

총액(억원) 평균 최대 

2019 
일반대학 452 0 696 763,962 3,514,780 1,344.6 

2,280.6 
전문대학 469 131 724 742,900 2,153,919 936.0 

2020 
일반대학 327 0 532 559,395 2,721,663 973.3 

1,709.4 
전문대학 383 107 591 588,873 1,702,046 736.1 

주 1) 대상: 사립 4년제 일반대학교, 산업대학 포함(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각종학교 제외됨) 

    2) 캠퍼스 및 분교 포함, 특별법법인, 특볍법국립 제외, 광주가톨릭대학은 전체학생 전액장학으로 제외, 2020년에 서해대학은 입학자를 받지 않아 제외함 

    3) 입학금 총액 = ∑(대학의 당해연도 입학자 수×입학금) 

자료: 대학정보공시: 김병주(2020) 

<표>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감소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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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재정난의 원인과 결과 
    나. 대학등록금의 동결과 인하로 인핚 재정수입의 축소 

국가경제성장 대비 4년제 사립대학 적정 등록금 추정] (기준 2000년) 
자료: 통계청 지표 및 가계동향조사(각연도) 
출처: 김영철(2019), 대학재정 관점에서 본 학자금제도, 핚국장학재단 창립10주년 기념심포지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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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 %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 
이상 

소계 

설립별 
국공립 0 0 2 0 3 2 8 

사립 2 1 0 2 1 12 19 

재학생수 
(학부기

준) 

5 천명 
미만 

2 1 0 0 3 3 9 

5 천명~ 
1만명 

0 0 0 2 0 6 8 

1만명 
이상 

0 0 2 0 1 5 10 

지역별 
수도권 0 0 0 0 1 4 6 

비수도권 2 1 2 2 3 10 21 

2 
(8.3%) 

1 
(4.2%) 

2 
(8.3%) 

2 
(8.3%) 

4 
(14.8%) 

14 
(51.9%) 

27 
(100.0%) 

<표> 2020학년도 기준 사용기핚(내구연핚)이 경과핚 교육 및 실험실습 기자재 비윣 

2. 대학재정난의 원인과 결과 
    다. 대학재정난의 결과 
         1) 사립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관련 지출 규모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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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재정난의 원인과 결과 
    다. 대학재정난의 결과 
         1) 사립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관련 지출 규모의 감소 

(단위: 억원) 

구분 
2011 
(A)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B) 

증감(B-A) 

금액 비율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110,285  107,828  107,718  108,815  107,734  107,232  105,080  105,121 104,846 △5,439 △(4.9) 

교육
지출

학생지원
비 

3,133  3,450  3,456  3,433  3,473  3,571  3,652  3,508 3,328 195 (6.2) 

기타학생
경비 

1,871  1,965  1,828  1,740  1,787  1,888  1,936  1,857 1,737 △134 △(7.2) 

연구비 5,397  5,346  5,145  4,863  4,664  4,655  4,470  4,261 4,109 △1,288 △(23.9) 

실험실습
비 

2,145  2,076  2,088  2,048  1,953  1,940  1,937  1,851 1,796 △349 △(16.3) 

기계기구
매입비 

3,622  3,219  2,829  2,796  2,571  2,978  2,912  2,969 2,928 △694 △(19.2) 

도서구입
비 

1,511  1,480  1,480  1,411  1,402  1,387  1,284  1,254 1,215 △296 △(19.6) 

소계 17,680  17,537  16,826  16,292  15,850  16,420  16,191  15,700 15,113 △2,567 △(14.5) 

주. 1) 대상: 사립 4년제 일반대학, 산업대학 포함(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제외됨) 
2) 학생지원비: 교내신문발행, 교내방송, 대학지 발간, 학생서클보조 및 학생행사보조 등 비용  
3) 연구비: 연구비와 연구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임 
4) △은 (-)감소를 의미함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김병주(2020) 

<표> 사립대학 교육여건 관렦 재정 투자규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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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재정난의 원인과 결과 
    다. 대학재정난의 결과 
         3) 대학운영에 필요핚 최소핚의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학의 증가 

<표> 대학욲영에 필요핚 최소핚의 재정 확보 대학수(2017년 기준) 

자료 김병주외

구분 N 

필요대
비 

100% 
확보 

필요대
비 90% 

이상 
확보 

필요대
비 80% 

이상 
확보 

필요대
비 70% 

이상 
확보 

필요대
비 60% 

이상 
확보 

필요대
비 60% 

미만 
확보 

대학유형 
읷반 15 3 6 4 2 - - 

교육 및 
특수 

3 - 1 - 1 - 1 

설립유형 
국립 8 1 3 1 2 1 

사립 10 2 4 3 1 - - 

규모 

대 5 1 1 2 1 - - 

중 7 2 4 1 - - 

소 6 - 2 1 2 - 1 

젂체 18 3 
(16.7%) 

7 
(38.9%) 

4 
(22.2%) 

3 
(16.7%) - 1 

(5.6%) 

III. 대학재정 현황과 확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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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재정난의 원인과 결과 
    다. 대학재정난의 결과 
         2) 생졲 불가능핚 정도의 인건비 구조를 가진 사립대학의 증가 

연도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소계 

<표> 읶건비 대비 등록금 비윣별 대학수 추이 

자료 김병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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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재정난의 원인과 결과 
    다. 대학재정난의 결과 
         4) 대학교육 국제적 경쟁력의 추락 

자료 김병주외
QS 세계대학숚위 500위권내 미국과 국내 대학의 예산 및 교육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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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재정난의 원인과 결과 
    다. 대학재정난의 결과 
         3) 대학운영에 필요핚 최소핚의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학의 증가 

<표> 대학욲영에 필요핚 충분핚 재정 확보 대학수(2018년 기준) 

자료 김병주외

구분 N 

필요대
비 

100% 
확보 

필요대
비 90% 

이상 
확보 

필요대
비 80% 

이상 
확보 

필요대
비 70% 

이상 
확보 

필요대
비 60% 

이상 
확보 

필요대
비 60% 

미만 
확보 

대학유형 

읷반 15 - 4 5 6 - - 

교육 및 
특수 

3 - - - 2 1 

설립유형 
국립 8 - 1 3 3 - 1 

사립 10 - 3 2 5 - - 

규모 

대 5 - 1 2 2 - - 

중 7 - 2 3 2 - - 

소 6 - 1 - 4 - 1 

젂체 18 - 
4 

(22.2%) 
5 

(27.8%) 
8 

(44.4%) 
- 

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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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재정난의 원인과 결과 
    다. 대학재정난의 결과 
         4) 대학교육 국제적 경쟁력의 추락 

교육관렦 경쟁력 지표의 숚위 변동 (기준 2011년)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2011-2017) / WEF, Global Competitive Report(20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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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재정난의 원인과 결과 
    다. 대학재정난의 결과 
         4) 대학교육 국제적 경쟁력의 추락 

구분 
201

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IMD 

교육경쟁력 

평가 

참여국 수 59 59 60 60 61 61 63 63 63 

국가경쟁력 22 22 22 26 25 29 29 27 28 

대학교육경쟁력 39 42 41 53 38 55 53 49 55 

WEF  

국가경쟁력 

평가 

참여국 수 142 144 148 144 140 138 137 140 

국가경쟁력 24 19 25 26 26 26 26 
*평가방식 

개편 

고등교육 및 훈련 17 17 19 23 23 25 25 
인적자원 

(27) 

대학시스템의 질 55 44 64 73 66 75 81 

대학 -기업간 
연구협력 

25 25 26 26 26 29 27 

출처 : IMD 교육경쟁력 분석보고서 (2011~2019),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2018) 

<표> 핚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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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비교에 의해 본 열악핚 대학재정 
    나. 학생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규모 

<표> 대학생1읶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규모 
위: %. $. ppp환산액) 

구분 

GDP 대비 

고등교육비  
학생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총액 재원별 금액(재원별 상대적 비중) 

금액 
OECD평

균 
대비비율* 

공공재원 
OECD평균 
대비비율* 

민간재원 
OECD 
대비비

율 

2011 
(14) 

OECD평
균 

1.6 1.1 0.5 13,958 
71.1 

9,659 (69.2) 
27.7 

4,299 
(30.8) 

168.6 
한국 2.6 0.7 1.9 9,927 2,680 (27.0) 

7,247 
(73.0) 

2012 
(15) 

OECD평
균 

1.5 1.2 0.4 15,028 
65.7 

10,475 (69.7) 
27.6 

4,553 
(30.3) 

177.4 
한국 2.3 0.8 1.5 9,866 2,891 (29.3) 

6,975 
(70.7) 

2013 
(16) 

OECD평
균 

1.6 1.1 0.5 15,772 
59.1 

11,119 (70.5) 
27.2 

4,653 
(29.5) 

135.3 
한국 2.3 0.9 1.3 9,323 3,030 (32.5) 

6,293 
(67.5) 

2014 
(17) 

OECD평
균 

1.6 1.1 0.5 16,143 
59.3 

11,300 (70.0) 
28.8 

4,843 
(30.0) 

130.4 
한국 2.3 1.0 1.2 9,570 3,254 (34.0) 

6,316 
(66.0) 

2015 
(18) 

OECD평
균 

1.5 1.0 0.5 15,656 
64.6 

10,333 (66.0) 
35.2 

4,853 
(31.0) 

133.3 
한국 1.8 0.7 1.2 10,109 3,639 (36.0) 

6,470 
(64.0) 

2016 
(19) 

OECD평
균 

1.5 0.9 0.5 15,556 
67.4 

10,267(66.0) 
38.8 

4,978(32.0) 
130.6 

한국 1.7 0.7 1.1 10,486 3,985(38.0) 6,501(62.0) 

2017 
(20) 

OECD평
균 

1.4 1.0 0.4 16,327 
65.1 

11,102(68.0) 
36.4 

4,735(29.0) 
139.2 

한국 1.6 0.6 1.0 10,633 4,041(38.0) 6,593(62.0) 
주 1) *은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비율 

2) 연도는 자료 기준연도(OECD 발간연도)  

자료: OECD(각 연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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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비교에 의해 본 열악핚 대학재정 
    가. 고등교육 부문에 대핚 투자 개황 
•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수준은 OECD국가 38개국 중 28위('17년 기준) 

-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공공재원 비중 순위는 31위인 반면, 민간재원 비중 순위는 6위로 
민간부담 의존율이 높은 상황임 

<표> 고등교육부문에 대핚 투자현황 국제비교(2017) 
(단위: %. $. ppp환산액) 

구분 OECD평균 한국 미국 
캐나

다 
영국 일본 

프랑

스 

◼학생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16,327 

10,633(28위/38

개국) 
33,063 24,671 28,144 18,839 16,952 

- 학생1인당 공공재원 

투입액  
11,102 4,041 11,572 13,322 7,036 5,840 13,053 

◼고등교육 공교
육비에 대한 공
공·민간투자 
상대적 비중(%) 

공공 
재원 

68 
38(32위 

/38개국) 
35 54 25 31 77 

민간 
재원 

29 62(6위/38개국) 65 46 71 69 21 

◼GDP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1.4 1.6(11위) 2.6 2.3 2.0 1.4 1.5 

- 공공재원 1.0 0.6(31위) 0.9 1.2 0.5 0.4 1.1 

- 민간재원 0.4 1.0(6위) 1.7 1.1 1.4 1.0 0.3 

주: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는 해외재원이 제외되어 있어서 전체가 100과 다를 수 있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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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 국제비교에 의해 본 열악핚 대학재정 
    라. 학교급별 학생당 공교육비 

학교급별 학생1읶당 교육비 추이(2011-2017) 
자료: OECD(각 연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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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PPP홖산액 및 %)  

구 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금액 비윣1) 금액 비윣1) 금액 비윣1) 

2011('14) OECD평균 8,296 84.1 9,280 88.4 13,958 71.7 
핚국 6,976 8,199 9,927 

2012('15) OECD평균 8,247 89.7 9,518 98.3 15,028 65.7 
핚국 7,395 9,355 9,866 

2013('16) OECD평균 8,477 93.9 9,811 87.6 15,772 59.1 
핚국 7,957 8,592 9,323 

2014('17) OECD평균 8,733 110.6 10,106 102.1 16,143 59.3 
핚국 9,565 10,316 9,570 

2015('18) 
OECD평균 8,631 

128.0 
10,010 

121.9 
15,656 

64.6 
핚국 11,047 12,202 10,109 

 
 
 
 
 
 
 
 
주 1) ‘비윣’은 OECD평균 대비 1읶당 공교육비에 대핚 비윣임 
    2) 연도는 자료 기준연도(OECD 발갂연도) 
자료: OECD(2014~2017), Education at a Glance 

•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 우리나라 학생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2015년(OECD, 2018) OECD 평균의 64.6% 수준임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및 OECD 평균 대비 비율] 

자료 김병주

2016('19) 
OECD평균 8,470 

130.2 
9,968 

124.1 
15,556 

67.4 
핚국 11,029 12,370 10,486 

2017(‘20) 
OECD평균 9,090 

129.0 
10,547 

128.7 
16,327 

65.1 
핚국 11,720 13,579 10,633 

3. 국제비교에 의해 본 열악핚 대학재정 
    다. 학교급별 학생1인당 공교육비 규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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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 국제비교에 의해 본 열악핚 대학재정 
    마. GDP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 

국민1읶당 GDP 대비 대학생1읶당 고등교육 지출 비중 비교(2000-2017) 
자료: OECD(각 연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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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비교에 의해 본 열악핚 대학재정 
    라. 학교급별 학생당 공교육비 

초등학생당 교육비 대비 대학생당 교육비 차이도 추이 비교(2011-2017) 
자료: OECD(각 연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III. 대학재정 현황과 확충의 필요성 

-52-



<표> A대학교 2008~2020학년도 계열별 학기당 등록금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등록금 
책정액 
(천원) 

읶문사회 2,945  2,945  2,945  3,027  2,951  2,942  2,928  2,920  2,913  2,913  2,913  2,913  2,913  

수학.통
계.수교 

3,532  3,532  3,532  3,631  3,540  3,529  3,512  3,503  3,495  3,495  3,495  3,495  3,495  

이학.체
육.공학 

4,119  4,119  4,119  4,234  4,128  4,115  4,095  4,084  4,075  4,075  4,075  4,075  4,075  

예능계 4,563  4,563  4,563  4,691  4,574  4,558  4,536  4,524  4,514  4,514  4,514  4,514  4,514  

인상률(인하율) 5.60% 동결 동결 2.80% -2.50% -0.33% -0.48% -0.28% -0.24 동결 동결 동결 동결 

등록금수입(억원) 1,989  1,982  1,996  2,060  2,041  1,989  1,994  1,937  1,896  1,831  1,789  1,780  1,752  

4. 개별대학을 통해서 본 열악핚 대학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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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난 10년 간 A대학교 학부 편제정원 및 입학정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2020-
최고) 

편제정원 19,969 19,844 19,929 20,014 19,819 19,524 19,202 18,882 18,730 18,680 -1,334 
입학정원 4,967 4,967 4,982 4,982 4,772 4,672 4,622 4,622 4,622 4,622 -360 

<표> 지난 10년 간 A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2019-
최고) 

학부 
23,75

2 
23,949 

23,49
3 

23,51
3 

22,64
2 

21,82
8 

21,21
1 

21,14
2 

20,97
8 
20,931 -2,971 

대학원 3,442 3,364 3,258 3,215 3,260 3,296 3,046 2,723 2,561 2,513 -881 

계 
27,19

4 
27,313 

26,75
1 

26,72
8 

25,90
2 

25,12
4 

24,25
7 

23,86
5 

23,53
9 
23,444 -3,774 

대학의 위기: 재정건전성의 악화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졲도 심화 및 등록금 수입의 급감과 학생수 감소 
누적되는 대학수입의 급감으로 읶핚 대학 발젂 동력 부족 
단기적 재정지출 억제로 읶핚 교육여건의 악화 
코로나19로 읶핚 갑작스런 원격교육으로의 젂홖과 혼띾, 비등록금수입의 급감 

4. 개별대학을 통해서 본 열악핚 대학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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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2012 2015 2018 2019 2020(본) 

등록금수입 2,041.4  1,937.6   1,789.2 1,780.4 1,756.1 

지
출 

보수 
1,267.7  
(62.1%) 

1,406.2  
(72.6%) 

1,363.0 
(76.2%) 

1,378.4 
(77.4%) 

1,422.7 
(80.7%) 

교내장학금 
387.3  

(19.0%) 
476.0  

(24.6%) 
384.0 

(21.5%) 
373.7 

(21.0%) 
356.9 

(20.2%) 

소계 
1,655.0 

(81.1%)  
1,882.2 

(97.2%)  
1,747.0 
(97.7%) 

1,752.1 
(98.4%) 

1,779.6 
(100.9%) 

A대학교 2012~2020학년도 등록금수입 대비 인건비 및 교비장학금 비율 

(단위: 억원) 

주: ( )안은 등록금 수입 대비 비율임 

4. 개별대학을 통해서 본 열악핚 대학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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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2019-
최고or최저) 

등록금 
수입 

(학부+대
학원) 

2070 2,041 1,989 1,994 1,937 1,896 1,831 1,789 1,780 1,756 -314 

<표> 지난 10년 간 A대학교 등록금수입  추이                                                                                                            
(단위 : 억원, %, 명) 

4. 개별대학을 통해서 본 열악핚 대학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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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학재정 대응방안 모색 

38 

A대학교 최근 10년 시설관련 비용 

4. 개별대학을 통해서 본 열악핚 대학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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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대학과 연계핚 지방정부 및 기업체의 재정지원 확대 

가. 지역발젂을 위핚 대학의 위상과 역핛 변화 

나. 지역발젂의 중추기지로서 대학의 역핛 강화 

1) 대학은 지역발젂을 위핚 선숚홖 구조의 정착에 기여 

2) 지역사회에서 지역대학의 가치를 졲중하는 공감대 형성 및 확산 

3) 지자체 및 기업체와 대학갂 파트너십의 강화 

다.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 유도  

라. 연구홗동을 통핚 협력 및 지원방앆 

마. 주민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핚 봉사를 통핚 협력 및 지원방앆 

바. 종합부동산 세수의 고등교육 지원 홗용  

IV. 대학재정 대응방안 모색 

40 

1.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노력 

가. 형평성과 수월성을 모두 고려핚 재정지원 

나. 사업단 지원사업의 축소 및 포뮬러에 의핚 재정지원 

다. 앆정적 대학재정의 확보를 위핚 법적 귺거 마렦 

라. 고등교육예산 우선 배분 및 세출구조조정, 세제 개선을 통핚 재정 확보 

IV. 대학재정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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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롞 

42 

3. 대학의 자구노력과 재정운영의 효율화 

가. 자윣적 정원 감축 및 구조조정 

나. 다양핚 입학자원의 발굴 및 확보 

다. 학교기업을 통핚 재원 확충 

라. 대학의 수익사업 증대를 위핚 재정규제 완화 

마. 비용젃감을 통핚 갂접적읶 재원확보 

바. 기부금 모금 

사. 대학교육시설의 민자유치 확대 

IV. 대학재정 대응방안 모색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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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고등교육재정 대응 방안 모색”
에 대한 토론문

남수경(강원대학교)

1. 발표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

○ 발표문은 크게 인구구조의 변화와 대학의 위기, 대학재정의 현황과 확충의 필요성, 대

학재정 대응방안 모색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학재정의 현황과 확충 필

요성에서는 “대학재정난의 원인과 결과”와 “국제비교에 의해 본 열악한 대학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학재정 대응방안 모색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체, 

대학의 자구노력” 등 세 영역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 

- ｢대학재정의 현황과 확충의 필요성｣에서는 먼저 “대학재정난의 원인”을 크게 ①미흡

한 국고지원, ②대학등록금의 동결과 인하로 인한 재정수입의 축소, ③기타 추가적인 

재정지출의 증가로 설명하고, “대학 재정난의 결과”를 ①사립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관련 지출 규모의 감소, ②생존 불가능한 정도의 인건비 구조를 가진 사립대학의 증

가, ③대학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학의 증가, ④대학교육 

국제적 경쟁력의 추락 등으로 제시함. 특히 “국제비교에 의해 본 열악한 대학재정”을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개황, 학생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규모, 학교급별 공교

육비 규모, 학교급별 학생1인당 공교육비,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 개

별대학을 통해서 본 열악한 대학재정 등으로 고찰함. 

- ｢대학재정 대응방안 모색｣에서는, 

∙ 첫째,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노력”과 관련해서는 1)형평성과 수월성을 

모두 고려한 재정지원, 2)사업단 지원사업의 축소 및 포뮬러에 의한 재정지원, 

3)안정적 대학재정의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고등교육예산 우선 배분 및 

세출구조조정, 세제 개선을 통한 재정 확보 등을 제시함. 

∙ 둘째,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방정부 및 기업체의 재정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1)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위상과 역할 변화, 2)지역발전의 중추기지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대학은 지역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의 정착에 기여, 지역사회에서 지

역대학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지자체 및 기업체와 대학간 파

트너십의 강화), 3)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 유도, 4)연구활동을 통한 협력 및 

지원방안, 5)주민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한 봉사를 통한 협력 및 지원방안, 

6)종합부동산 세수의 고등교육 지원 활용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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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대학의 자구노력과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1)자율적 정원 감축 

및 구조조정, 2)다양한 입학자원의 발굴 및 확보, 3)학교기업을 통한 재원 확충, 

3)대학의 수익사업 증대를 위한 재정규제 완화, 4)비용절감을 통한 간접적인 재원

확보, 5)기부금 모금, 6)대학교육시설의 민자유치 확대 등을 제시함.

○ 특히 대학재정의 대응방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고등교육재정 전문가로서 발표자께서 

연구해온 관련 분야의 논의와 대안을 총 망라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안 마련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론자에게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되었음. 토론

자 역시 이들 대안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며, 향후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배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문에 약간의 보충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지원논리 : 고등교육의 성격과 타겟 집단의 관심에 초점

○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고등교육재정 대응 방안 모색｣이라는 발표문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는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라고 할 수 있

음. 이는 결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가칭)｣의 제정을 기반으로 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비용분담 기반의 형성과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같은 일반재정지원사업의 확대를 

들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방안이 실질적으로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책당국

을 설득하는 논리의 개발이 필수적임. 논리는 크게 “고등교육의 성격 변화와 타겟 집

단의 관심”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임.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

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등교육재정 대응 논리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비용분담의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가? 먼저 “고등교육

의 성격”변화와 관련시켜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의 사적 수익

과 사회적 수익”의 구조 변화와 관련이 있음. 즉,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높은 사적 

수익률에 기반한 사유재적 성격에서 공공재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 고등교육비용에 대한 분담 구조는 기본적으로 “높은 사적 부담과 

수익자부담원칙”으로서 등록금 수입을 기반으로 대학재정이 운영되어 옴. 이러한 관

점에서 대학교육의 성과로서 “취업률”이 강조되었음. 

- 그러나 고등교육 취학률이 70%에 달하는 고등교육 보편화사회가 되면서 고등교육은 

사유재보다는 공공재적 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 최근 세계가 인정하는 높은 민

주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선진사회의 진입이나, 코로나19 이후 그동안 사적 수익이 

가장 높았던 의료분야에서조차 공공의료를 강조하는 흐름이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공공재적 성격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때, 고등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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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교육받은 개인보다는 사회가 되며 결국 고등교육의 비용은 공공이 부담해

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고, 공적 비용분담 중심으로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음. 

○ 둘째,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총 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적정 수준인

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고등교육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이로 인하여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매년 국가간의 교육 실태나 수준을 비교분석

하는 지표로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G7 수준이라

면 고등교육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 역시 최소한 OECD 국가 평균 이상은 되

어야 함.

-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 투자 수준은 매우 열악함. 이와 관련해서는 발표자가 “국제

비교에 의해 본 열악한 대학재정”에서 그 실태를 매우 잘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0,633로 OECD 

평균의 65.1%이고, OECD국가 38개국 중 28위/ 학생 1인당 공공재원 투입액은 

$4,041로 OECD 평균인 $11,102의 36.4%에 불과/ 고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공공재원 비중 순위는 32위인 반면, 민간재원 비중 순위는 6위로 민간부담 의존률

이 높은 상황

∙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2011년 $9,927에서 2017년 $10,633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OECD 평균 대비 비율은 71.1%에서 65.1%로 크

게 낮아졌음. 

∙ 학교급별로 학생1인당 교육비 추이를 보면, 2014년 분기점으로 초등 및 중등교육

과 고등교육 간에 역전 현상이 나타났음.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1년 

$6,976에서 2017년 $11,702로 68.0%가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8,199에서 $13,579로 65.6%가 증가한 반면,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9,927에서 $10,633으로 7.1% 증가에 그쳤음. 

- 교육재정에서 형평성(equity)의 문제는 충분성(adequacy)을 전제로 함. 즉, ‘부족한 

재원을 고르게 나누는 관심’에서 나아가 ‘충분한 수준의 금액을 확보하고 이를 합리

적으로 나누는 관심’으로 발전해야 할 것임. 결국 현재 고등교육재정에서 시급히 개

선해야 할 과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할 것인지 목적사업으

로 설계할 것인지에 앞서서 고등교육재정 총 규모를 안정적으로 키우는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있음.

○ 셋째, 대학들은 공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가?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할수록 교육기관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교육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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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재정지원사업의 핵심성과지표, 대학 차원에서는 실효성있는 성과관리체제의 구

축이 강조됨. 교육의 성과가 다른 영역보다 단기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어렵다고 하

지만, 공적 재원의 지원이 확대되는 한 대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당연

한 것임. 따라서 무엇보다 대학들은 자체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갖추

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교육부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이들 영역에 대

한 평가지표의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임. 

- 특히 발표자께서 제시한 “포뮬러에 의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지원은 장기적으로는 

대학재정지원 가능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으로 연결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지원 가능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고려”때 직접적인 규제 

형태보다는 자체 성과관리체제에 대한 평가 기반 지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3. 제언: 고등교육재정 중･장기 확보와 성과관리 계획의 제도화를 위한 고등교육평가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 끝으로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많은 정책 제언들이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한 방안으로

서 ‘고등교육 재정･평가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 제안하고자 함. 이 기구의 

역할과 기능은, 대학, 학과(전공) 등 고등교육 기관의 인증평가제도의 운영 등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질 또는 성과관리, 고등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고등교육재정 

중･장기 확보계획의 수립 등을 총괄 운영하는 것으로 함. 

- 영국, 호주 등 세계 각국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면서 평가인증 관리 등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고등교육법｣제7조(교육재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의2 관련 

내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있

는 대학평가나 고등교육통계관련 업무를 강화하거나,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총괄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고등교육재정 지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동안 ‘고등교육

평가원(가칭)’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고등교육법｣[시행 2021. 1. 21.] [법률 제17492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64-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

정 2020.10.20>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신설 2016.3.2, 2017.11.28>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11.28>

   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3.2, 2017.11.28>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

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참고자료 2> 

｢고등교육법시행령｣[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25호, 2020. 6. 2., 일부개정]

제4조의2(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계획안을 작성해 해당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해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계획안을 

작성해 해당 지원계획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통보하고, 같은 해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 6. 18.>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사업내용, 지원대상 등 

기본정보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별 지원 현황

3. 그 밖에 고등교육 재정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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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교수님 발표문을 읽고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④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

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신설 2019. 6. 18.>

⑤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

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8.>

[본조신설 2018. 12. 18.]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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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고등교육재정 대응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문

김훈호(공주대학교)

대학 입학가능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멀게만 느껴졌던 온라인 기반 학습이나 비대면 방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일상

화되고, 대학은 이를 위해 시급하게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존 학교 시스템을 개선 및 

보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온라인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교수와 학생들은 여전히 개선

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연구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입니다. 대

학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되고 있으며, 입학금 제도까지 폐지되면서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 재정지원 외에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코

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와 같은 새로운 입학자원 발굴 및 유치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

로 예상됩니다. 

발표자의 논문은 이러한 우려들이 현재 어떠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지, 국가 수준

뿐만 아니라 개별 대학 수준의 정교한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대학의 재정적 어

려움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개

선하기 위한 국가 및 대학 차원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

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예산 대비 고등교육 예산 비중이 2015년 21.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 2019년에 14.2%에 그쳤으며,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예산으로 보면 

8.5%에 그치고 있다 점이 눈길을 끕니다. 규모로 보면, 전체 고등교육 예산 중 국가장

학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고등교육 예산이 6.4조원 정도에 불과하며, 국립대학에 대한 경

상비 지원을 제외하면 약 3.2조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

이 OECD 평균의 65.1% 수준(38개국 중 28위)에 불과하며, 공공재원으로 한정하면 

36.4%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더욱이, 최신 지식 및 기술을 교육함과 동시에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하는 대학의 기능을 염두

에 둘 때, 초등 및 중등교육 단계의 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적은 교육비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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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구자께서 제시하신 실증적 자료가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부족과 그로 

인한 대학 차원의 재정 악화 실태에 그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

를 거두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졌더라면 정부 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연구자의 주장이 조금 더 힘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대학 특히, 사립대학은 등록금 인상 억제와 입학금 폐지, 사업비 중

심의 정부 재정 지원 등으로 인해 대학 운영을 위한 경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

니다. 더욱이, 계속된 정부의 대학평가와 국가장학금 Ⅱ유형 평가, 코로나19 대응 등으

로 인해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학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

정지원이 증가하지 않는가?”일 것입니다. “고등교육에 투입할 재정이 부족해서일까, 아니

면 정부가 고등교육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주저해서일까?”,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

입을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입의 효과가 초･중등교육보다 적

다고 판단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비용 대비 효과성은 인정하지만 ‘대학’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일까?” 

사실, 그 동안 정부가 취해온 대학 정책 즉, ‘대학 경영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 요구’, 

‘대학의 자체 재정확보 노력 요구’,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및 개선 요

구’ 등을 살펴보면 여전히 대학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정부

의 정책 방향에 대해 사회적 반대 여론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나타나듯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국가장학금과 같은 개인(학생) 지원 방식을 보다 

선호하는 국민 여론을 생각해 보면,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보다 중

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KEDI POLL)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 제

고 및 등록금 부담 완화’를 기대하기보다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한 직접적인 등

록금 부담 완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이 대학의 재

정 및 교육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재정이 직접 지원되었을 때 그것이 교육의 질 제고나 등록금 부담 완화를 포함

한 학생 지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

습니다. 따라서 대학 구성원의 참여 및 소통을 확대하고, 대학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

대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사립대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립대학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한 김효은(2020)은 2014~2018년 교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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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총액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

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책임져왔고 정부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늘어

나는 상황에서도 ‘예･결산 의결권’, ‘교직원 임면권’ 등 대학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

해 온 대학 법인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대학에 대한 법인의 지원과 노력은 여전히 부족

한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매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서’에서 권고하고 있듯 ‘재산의 수익성 제고’, ‘법인의 학교 운영경비 부담률 개선’, ‘자산

전입금 확대’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대학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법인 적립금에 어

떤 영향을 미쳤으며, 누적 적립금이 많은 대학들의 경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어떠한 지

원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습니다. 

요컨대,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부족이나 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주장하기에 앞서 대학의 자구 노력과 소기의 성과,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 등이 먼저 다루어졌다면 연구자께서 상세히 보여주신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들이 더

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대학”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연구자께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대

학의 자구노력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너무 중요한 과제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

만, 그러한 재정 효율화 방안 외에 대학이 재정 수입 자체를 확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 

혹은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재정 확

보 및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은 부정하기 어려운 우리 대학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마도 발표자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

닐까 싶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대학 차원의 재원확보 방안도 함

께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하여 ‘새로운 입학자원 발굴 및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자의 지적에 전적으

로 동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언제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기

약하기 어렵고, 국내 경제여건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학이 획

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대학

들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발굴 및 확보를 통해 신입생 수 감소 문제를 해결

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일부 대학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

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대학 교육에 대한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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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만 급급한 채 이들에 대

한 체계적 지원 여건 및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대학의 부실이 수차례 지적되었습니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의 도입 과정에서도 대학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성인학습자를 정원 내로 선발한다 하더라도, 국내 대학의 경우 신입생의 대부분이 고등

학교 졸업 2~3년 내･외의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과의 교류 및 소통에 소홀할 경우, 

대학은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 재정 확

보를 위해 새로운 입학 자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고민과 노력이 단순히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고 유치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나 교육의 질 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학의 선제적 고민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학에 대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연구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대학의 존재는 지역사회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뿐

만 아니라, 지역의 각종 기관과 조직, 개인 등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

역에서 대학이 갖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역할이나 기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지자체 및 지역사회는 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구자의 지적처럼 그나마 최근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이 시작되면서 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업체와 대학 간 파트

너십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과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협력은 대학 

여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각합니다. 

다만, AP(Advanced Placement) 과정 운영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제 특

목고 및 자사고를 중심으로 AP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 학교에서 IB까지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AP나 IB는 대학 1학년 과정에 준하는 수업을 이수

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수업을 제공하는 주체는 대학이 아니라 소속 고등학교 교사들로 

고등교육 기관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치열한 입학 경쟁을 특

징으로 하는 국내 대학입시 상황에서 AP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에서 학생들이 보통 교

과를 등한시하고 AP과목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

기되고 있는 바, 고등교육 재정 여건 개선이나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 논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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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현재의 재정 

구조 안에서 고등교육 재정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연구자께서도 

OECD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의 부족을 지

적하고 있지만, 그 전에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이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의 조세부담률

(경상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국민부담률(경상 GDP에서 조세와 사회보

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 분 한 국 미 국 스웨덴 프랑스 독 일 이태리 영 국 OECD평균

조세부담률(%) 20.0 18.4 33.7      30.5 24.1 29.2 26.6 24.9

국민부담률(%) 27.3 24.5 42.9 45.4 38.8 42.4 33.0 33.8

<표 1>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 비교 (2019년 기준)

* 출처:OECD Revenue Statistics(2020)

OECD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4.9%p 

정도 낮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우리보다 큰 유럽 국

가들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은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높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에 기반하여 확

보된 재원으로 고등교육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조세부담률

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은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선택적 교육 단계에 

해당하는 고등교육 비용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도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도 합니다. 

따라서 OECD 평균 또는 유럽 국가들과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나 공적재원의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를 위해서는 각 국가의 조세부담률에 대한 비교･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에 비해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이 낮은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를 고려해 볼 때, 향후 고등교육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

부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정부 재정 수입이 증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 부담이 조금 증가하더라도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및 고등교

육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또한 필요할 것으

로 보입니다. 

다섯째, 대학 입학정원 감축이 비수도권, 소규모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정책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께서도 지적

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도가 60%에 가까운 국내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

-71-



할 때, 학생 수 감소는 곧 대학 재정의 위기이자 교육의 질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

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의 계획과 

준비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입학정원 감축의 대상은 비수도권 대학, 소규모 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15년의 대학 구조개혁평가와 2018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거치면서 대학의 입학

정원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감축 권고를 받은 대학의 대부분이 비수도권 대학과 소규모 

대학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은 1%에 불과, 소규

모 대학 중심의 정원감축은 실질적 효과 미미). 물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해 학

생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까지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학 간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 정원감축 대상을 확정할 경우, 수도권 대

학과 대규모 대학은 정원감축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가능

자원 감소의 위기는 고스란히 일부 대학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지역 균형발전이나 대학 균형발전이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된다

면 대학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학정원의 감축 문제도 동일 선상에

서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자께서 제시해 주신 방대한 실증적인 자료들과 그에 기반한 여러 문제점 지적, 이

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 등은 향후 고등교육 재정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

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가는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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